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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검토배경

 2012년 정부는 만성질환자의 급증 및 고령화의 급진전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건강생활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제

정을 추진 중에 있음.

* 의료행위와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하는 경우 ‘건강관리서비스’라 하고 의료  서

비스와 구분되는 생활습관의 관리 및 질병예방 차원의 서비스를‘건강생활서비

스’라 함.

※ 과거 입법추진 사례

    -“건강관리서비스법”발의 (변웅전 의원, ’10. 5. 17)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발의 (손숙미 의원, ’11. 4. 29) 

       ➞ 국회(보건복지위)에 제출되었으나, 18대 국회만료로 폐기

 건강수준결정요인은 건강생활행태(40%), 보건의료시스템 등 사

회적 요인(40%), 환경(10%), 보건의료접근성(10%) 등 순으로 나

타남. 따라서 전문적 생활행태의 관리를 통해 효과적으로 국민

의 건강생활 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함임(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현재 건강생활서비스는 일부 대형병원의 고급건강검진과 보건

소의 각종 건강증진사업 등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음.

 고급 건강검진은 경제적인 이유로, 보건소는 제한적인 서비스로 

인하여 일반인이 폭넓게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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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서비스의 확대 보급은 국민건강 증진 및 의료비 증가 추세

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므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임.

 미국 Cigna사는 환경서비스 및 에너지 회사 근로자 45,0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2010 연평균 의료비증가율이 

5.6%에 그쳤음(산업전체는 9.6% 임). (미국 시그나사가 제공한 

자료)

 동 법안의 예상 이슈를 검토하고 보험회사가 동 서비스업의 활

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과거 입법 추진 시 보험관련 쟁점사항 

  － 변웅전 발의안(’10. 5월)에는 동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나, 

  － 손숙미 발의안(’11. 4월)에는 보험회사 등의 개설·출자·투자를 제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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